
■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[별표 3의2] <개정 2019. 8. 16.>

농어촌민박사업의 서비스ㆍ안전기준(제49조의2 관련)

구분 서비스ㆍ안전기준

1. 숙박위생

가. 객실ㆍ접객시설ㆍ복도ㆍ계단ㆍ욕실ㆍ샤워시설ㆍ세면시설 및 화장

실 등 전체 시설을 수시로 청소하고, 매월 1회 이상 전체 소독을 

실시할 것

나. 이불ㆍ베개 등 침구류와 수건은 숙박자가 사용할 때마다 세탁하

고, 수시로 햇빛에 건조하거나 기계로 건조할 것 

다. 환기를 위한 시설 또는 창문을 설치하고 수시로 환기할 것

2. 식품위생

가. 주방은 식품위생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결하게 유지ㆍ관

리할 것 

나. 조리를 할 때에는 개인위생을 유지하고, 조리에 사용되는 도마, 

칼, 행주 등 주방도구는 사용 후에 끓이거나 기계를 사용하여 세

척ㆍ살균하는 등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할 것 

다. 부패 및 변질되기 쉬운 식품 등은 냉동ㆍ냉장시설에 보관하여 관

리할 것

라. 객실에는 「먹는물관리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을 갖춰두도

록 하고, 이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 

3. 소방안전

가. 소화기, 피난구유도등(연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만 

해당한다) 또는 피난유도표지(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

만 해당한다), 단독경보형 감지기, 일산화탄소 경보기, 가스누설경

보기(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, 휴대용 비상조명등

은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할 것

나.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일산화탄소 

경보기,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

도록 건전지를 교환할 것

다. 소화기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것

4. 난방시설 
및 화기
취 급 처 
안전

가. 화기취급처에는 환기가 잘 되도록하고 가연성 물질을 가까이 두

지 말 것

나. 난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ㆍ

관리할 것



5. 그 밖의 
사항

가.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 성매매알선 등 

금지행위를 하지 말 것 

나. 청소년(「청소년 보호법」에서 정한 청소년을 말한다) 에 대하여 이성혼

숙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지 말 것 


